
2016년 8월 1일 공영주차장 급지조정 안내

□ 시행시기 : 2016. 8. 1.

□ 근거 :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 별표 1

대상 주차장명 현행급지 조정급지 조정요금 특이사항

중동역 2 1
10분당 500원
1일  15,000원

장산역 1 2 1
10분당 500원
1일  15,000원

장산역 2 2 1
10분당 500원
1일  15,000원

사상역 광장 2 1 10분당 500원
1일 주차 및
월주차 없음

하단역 2 1
10분당 500원
1일  15,000원

요트경기장 4
토,일,공휴일 : 4→2
평일 : 4→3

토,일,공휴일 : 10분당 300원
평일 : 10분당 200원

미포공영 3 2
10분당 300원
1일   8,000원

서부터미널 2 1 10분당 500원
1일 주차 및
월주차 없음



□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

제3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

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(이하 “공영주차장”이라 한다)의 주차요금은 별

표 1과 같다.<개정 2010. 3. 3>

[별표 1]<개정 2008. 7. 30, 2008. 12. 31, 2009. 2. 4, 2010. 3. 3, 2015. 7. 15>

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(제3조제1항 관련)

급지 시간제주차(10분마다) 1 일 주차

월 주차

주 간 야 간

1급지 500원 15,000원 160,000원 80,000원

2급지 300원 8,000원 90,000원 70,000원

3급지 200원 4,700원
환 승: 35,000원
비환승: 50,000원

환 승: 25,000원
비환승: 40,000원

4급지 100원 2,400원 30,000원 22,000원

※ 1일 주차 및 월 주차는 노외주차장과 주간에 2급지부터 4급지까지의 노상주차장
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<신설 2009. 2. 4>

※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주․야간 모두 이용할 경우에는 월 주차는 4만원으로 한다.
※ 1일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장에서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
는 1일 주차요금을 받는다.

비 고
1. 급지구분<개정 2015. 7. 15>

가. 1급지<개정 2015. 7. 15>

도심지역(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구역 중 상업지역, 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, 공업지역

중 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) 중 아래 동에 위치한 주차장

(1) 중 구: 중앙동, 동광동, 부평동, 광복동, 남포동

(2) 동 구: 초량1․2․3동, 범일2동

(3) 부산진구: 부전1․2동, 범천1동

(4) 연 제 구: 연산4․5동

(5) 동 래 구: 온천1동

(6) 북 구: 구포1동, 덕천2동<신설 2015. 7. 15>

(7) 해운대구: 우1․2동, 중1동, 좌1․2동<신설 2015. 7. 15>



(8) 사 하 구: 하단1․2동<신설 2015. 7. 15>

(9) 수 영 구: 광안2동<신설 2015. 7. 15>

(10) 사 상 구: 괘법동<신설 2015. 7. 15>

나. 2급지

도심지역 중 아래 지역을 제외한 주차장

(1) 1급지

(2) 서구 감천항 배후지역 및 북구․해운대구․사하구․금정구․연제구․사상구 관

내 공업지역

다. 3급지: 역세권주차장(1급지․2급지에 설치된 역세권주차장을 제외한다)

라. 4급지: 1급지․2급지․3급지 이외의 노상 및 노외주차장

마.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

될 경우 급지를 조정․적용할 수 있다.

2. 주차장 운영에 따른 적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주간: 08:00 ～ 20:00

나. 야간: 20:00 ～ 다음날 08:00

다. 1일 주차: 입차시간부터 24시간 이내

3. 위 요금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승차정원이 15명 미만 승합자동차, 2.5톤

이하 화물자동차도 같이 적용하며 크기가 다른 경우 주차구획선 점유면수를 기준으

로 요금을 계산한다.

4. 삭제<2009. 2. 4>


